
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[별지 제23호의2서식]

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(통보)서

※ [ 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일자 접수번호1) 처리기간   즉시

신청인

업체명 대표자 통관고유부호

주소 사업자등록번호

제조장소재지 전화번호

양도물품
2)

품목번호(HSK) 물품식별번호
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

품명 및 규격
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

원재료 내역
3)

원재료
구분

신고번호 란
규
격

수입(매입)
일자

품목번호 원재료식별번호

XX
XXXXXXXXXXX

XXXX
XXX XX YYYY-MM-DD XXXX.XX-XXXX

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
XXXXXXXXXXXXXXXXXXX

XX
XXXXXXXXXXX

XXXX
XXX XX YYYY-MM-DD XXXX.XX-XXXX

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
XXXXXXXXXXXXXXXXXXX

XX
XXXXXXXXXXX

XXXX
XXX XX YYYY-MM-DD XXXX.XX-XXXX

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
XXXXXXXXXXXXXXXXXXX

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

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46조의2제1

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거래기

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.

20   년   월   일

신청인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 ○ ○ 세 관 장 귀하

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

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46조의2제2항에 

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거래기간을 

연장하였음을 통보합니다.

20   년   월   일

○ ○ 세 관 장     귀하 직인

첨부서류

1. 신청서 2부

2. 제조공정도 및 제조공정설명서

3. 제조․가공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거래의 
사정상 물품 양도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

수수료

없음

작성방법
1. “접수번호”란은 신청인이 세관(3자리) - 연도(2자리)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일련번호(7자리)는 세관장이 기재합니다.

2. “양도물품” 중 “물품식별번호”는 별표 4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.

3. “원재료 내역” 중 “원재료 구분”란은 각 증빙서류(수입신고필증 - “00”,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- “02”, 평균세액증명서 - “03”, 분

할증명서 - “04”, 부산물 - “05”)의 원재료 구분부호를 기재하며, “신고번호-란-규격”란은 각각 증빙서류의 신고번호, 란, 규격번호

를 기재하며, “원재료식별번호”는 별표 4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.

4. 양도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가 3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원재료 내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
